
산업용 로봇11

•산업용 로봇 시스템 : 산업용 로봇 + 말단장치(end dffector)* + 센서 등 

     * 말단장치(end dffector): 메니퓰레이터의 종단면에 부착하는 작업장치

•산업용 로봇 셀 : 하나 이상의 산업용 로봇 시스템 + 보호영역(방책, 울 등)

참고

수직다관절로봇 협동로봇
수평다관절로봇

(스카라로봇)
병렬로봇

(델타로봇)

산업용 로봇 셀

기계류·장비를 포함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로봇 시스템과 그 보호영역 (방책 등 주변 

안전장치에 의해 정의된 영역)

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

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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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 로봇 법적 규제 현황

산업용 로봇 주요 사고사례

산업용 로봇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

22

33

44

구분 제도명 대상 적용범위 (주요내용) 

제조단계
자율안전
확인신고

• �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*를 구비하고 전용의 

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

�  * 엑츄에이터,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 포함

사용단계 안전검사

• �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

�※ �공구중심점(TCP)의 최대 속도가 250mm/s 이하,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

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산업용 로봇 셀 등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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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 등 (안전보건규칙 제222조)55

➊ �지침 수립 및 지침에 의한 작업 이행
 
‣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

‣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너의 속도 

‣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신호방법 

‣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

‣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

‣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➋ �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 

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 

정지시키기 위한 조치 실시

➌ �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 

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 

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 

필요한 조치 실시

운전 중 위험 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223조)66
산업용 로봇의 운전*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

높이 1.8m 이상의 울타리** 설치

*   �교시 등을 위한 운전과 로봇 운전 중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로서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

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한 경우 예외

** �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 

그 이하로 조절 가능 (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시 

높이 1,400mm 이상 울타리 가능

�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 

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 

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

※ �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 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

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

산업용 로봇 작동범위에서 교시* 작업을 하는 경우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

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 준수 

* 매니퓰레이텅터의 작동순서, 위치·속도의 설정·변경 또는 그 결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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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 중 위험 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223조)66
1

2 컨베이어를 이용한 화물 투입구 등에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사례

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

광전자식 방호장치

레이저 스캐너

안전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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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또는

수리 등의 작업 시의 조치 등 (안전보건규칙 제224조)77

로봇 운전 정지

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 별도 관리

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 부착 등

* �로봇 운전 중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로서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

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예외

산업용 로봇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·검사·조정(교시 등은 제외)·청소·급유 또는 결과에 

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기동스위치를 

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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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 로봇 점검표88

•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용 로봇 재해예방 OPS(2023-산업안전보건인증원-538)

• 스마트팩토리 안전시스템 실무(2023-산업안전보건교육원-127)

• KS B ISO 13857:2019 기계안전-상지와 하지의 위험영역 도달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

[참고] 함께 볼만한 공단 개발 콘텐츠

번호 점검항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

1
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 확인

(*'13. 03. 01. 이후 제조·출고된 경우 해당)  

2 안전검사 수검 여부 확인

3
로봇 방호장치 안전인증품 사용 여부 확인
(안전매트, 광전자식 방호장치에 한함)

4
로봇 방호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

(작동 반경 주변 1.8m 이상 울타리 또는 안전매트,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)

5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

6 수리·점검 작업용 점검표지 등의 구비 여부 확인

7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

8

로봇 작업 시 아래 지침 작성 및 작업 준수 여부 확인

》 조작방법 및 순서

》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 속도

》 2명 이상 근로자 작업 시킬 경우 신호방법

》 작동 이상 등을 발견한 경우 조치 방법

》 로봇 정지 후 재가동 시킬 경우 조치방법

》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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